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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재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8. 29.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〇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된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〇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위탁사무명 :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〇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의안
번호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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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

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민간위탁 필요성

    · 어르신 복지 및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뛰어

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차별화된 돌봄 서

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전

문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〇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 건강생활 증진사업

    · 개인정보처리

    ·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〇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강남구 논현로136길 5-8(논현동)

   - 시설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이용정원 : 28명

   - 인력현황 : 14명

                                                                                            (단위: 명)

  

총인원 센터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조리사

14 1 2 2 6 1 1

   - 운영시간 : (월~금) 08시~22시, (토) 08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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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옥상 (연면적 407.23㎡) 

  

구분 면적(㎡) 주요용도

옥상 24.25 하늘공원

2층 106.42 사무실, 상담실, 조리실

1층 209.92
생활실, 맞춤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쉼터, 화장실, 다용도실 등

지하1층 66.64 보일러실, 창고

   - 현장사진 

  
건물전경 생활실 건강관리실

   - 위 치 도

   

  〇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6. 3. 1. ~ 2031. 2. 28.)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〇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〇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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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비용 : 별도 구비 위탁금 없음     

    ·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 수입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구비로 

지급되는 위탁금(운영비, 사업비 등)이 없음

  〇 원가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
출
원
가

①
인
건
비⌢
노
무
비⌣

기 본 급 338,006,000 51.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제
수
당

연장근무수당 17,460,960 2.6 - 근로기준법 제43조
정액급식비 9,840,000 1.5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명절휴가비 15,429,800 2.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가족수당 1,560,000 0.24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
급기준 적용

장기근속수당 5,280,000 0.8 - 노인장기요양법 기준

관리자수당 2,400,000 0.4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
급기준 적용

선임수당 1,800,000 0.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운전수당 1,200,000 0.18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프로그램 수당 600,000 0.09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업무수당 6,600,000 1.00 - 법인편성기준

퇴직충당금 33,348,060 5.1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14,186,260 2.2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보험료 18,007,950 2.7 -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료 7,003,090 1.06 - 고용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료 3,201,410 0.4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장기요양보험 1,837,120 0.28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소    계 477,760,650 72.5

②
운
영
비⌢
경
비⌣

여비(국내/국외) 0 0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교 육 훈 련 비 4,381,000 0.7
임 차 료 5,576,520 0.84

우 편 통 신 비 1,214,520 0.18
유 인 물 비 0 0
소 모 품 비 9,396,200 1.4

수 선 유 지 비 5,383,000 0.8
차 량 유 지 비 11,422,140 1.7
공공요금 및 제세 17,433,120 2.6

기 타 경 비 25,000,000 3.8
소    계 79,806,500 12.1

 ③ 사 업 비 101,432,000 15.4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지출원가 합계(Ⓐ=①+②+③) 658,999,150 100

수
입 
원
가

 ④ 입장료·이용료 398,962,130 74.6 -
 ⑤ 사용료 0 0 -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 사용

 ⑥ 기타수입 136,080,000 25.4 -

수입원가 합계(Ⓑ=④+⑤+⑥) 535,042,130 100 시(市) 보조금 제외

위탁비용(Ⓐ-Ⓑ)
※ 민간위탁비용 없음(시 보조금 포함 시 실질적 수입원가가 지출원가 초과)
※ 2024년도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보조금액: 79,000천원 (시비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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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〇 「노인복지법」 제39조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〇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

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

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

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

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

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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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

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

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

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

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

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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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

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

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〇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

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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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동의안 제출 배경

  〇 본 동의안은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

운영의 위탁)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현재 

운영 법인과의 협약기간은 2026. 2. 28.까지임.

  〇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

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동의안의 형식 및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조례 제6

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

상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

됨.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

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

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

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9 -

 Ⅱ. 주요 사항의 검토

  〇 금번 재위탁 대상 시설인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

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2010

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음. 

  〇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건강생

활 증진사업, ▸개인정보처리,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등임. 위탁계약기간은 5년(2026. 3. 1. ∼ 2031. 2. 28.)으로 제출되

었으며, 위탁 및 위탁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

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〇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2025. 6. 12. 관련 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 

93.5점으로 기준 점수 75점 이상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〇 참고로,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회계점검 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음.

(자료: 어르신복지과)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지도점검 결과(2022~2024)

구분 세부 지적내용 조치
사항

2024 없음

2023 없음

2022

1. 독감보조금 수입 510,000원에 대하여 보조금수입중 시군구보조금으

로 분류하였으나 시도보조금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
권고

2. 1,2차 추경예산서 카페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을 누락하여 예산승

인후 누락하지 않고 적정시점에 공고할 것을 권고
권고

3. 후원금영수증 발급대장상 2/15일 박은주씨의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기재오류. 지정/비지정기부금 구분하여 철저히 관

리할 것을 권고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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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종합의견

  〇 데이케어센터는 주·야간 시간 동안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돌보며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관계 법령상 민간위탁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고립 방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공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하

다고 사료 됨. 

  〇 향후 수탁자 선정 시 공신력과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두루 살펴 우수한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관리운영의 투명성

과 공정성,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노력도 뒤따라

야 할 것임.

붙임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 ․ 운영 재위탁 동의안.  끝.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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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 ․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568

제출년월일 : 2025. 8. 14.

제 출 자 : 강 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어르신복지과

1. 제안이유

  가.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된 강남논현

데이케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

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

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필 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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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복지 및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뛰어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

공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노인 돌

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 건강생활 증진사업

  ○ 개인정보처리

  ○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강남구 논현로136길 5-8(논현동)

  ○ 시설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이용정원 : 28명

  ○ 인력현황 : 14명 (단위: 명)

  

총인원 센터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조리사

14 1 2 2 6 1 1

  ○ 운영시간 : (월~금) 08시~22시, (토) 08시~18시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옥상 (연면적 407.23㎡) 

  

구분 면적(㎡) 주요용도

옥상 24.25 하늘공원

2층 106.42 사무실, 상담실, 조리실

1층 209.92
생활실, 맞춤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쉼터, 화장실, 다용도실 등

지하1층 66.64 보일러실, 창고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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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경 생활실 건강관리실

  ○ 위 치 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2026. 3. 1. ~ 2031. 2. 28.)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비용 : 별도 구비 위탁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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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 수입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구비로 지급되는 

위탁금(운영비, 사업비 등)이 없음

  ○ 원가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
출
원
가

①
인
건
비⌢
노
무
비⌣

기 본 급 338,006,000 51.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제
수
당

연장근무수당 17,460,960 2.6 - 근로기준법 제43조
정액급식비 9,840,000 1.5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명절휴가비 15,429,800 2.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가족수당 1,560,000 0.24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
급기준 적용

장기근속수당 5,280,000 0.8 - 노인장기요양법 기준

관리자수당 2,400,000 0.4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
급기준 적용

선임수당 1,800,000 0.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운전수당 1,200,000 0.18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프로그램 수당 600,000 0.09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업무수당 6,600,000 1.00 - 법인편성기준

퇴직충당금 33,348,060 5.1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14,186,260 2.2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보험료 18,007,950 2.7 -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료 7,003,090 1.06 - 고용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료 3,201,410 0.4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장기요양보험 1,837,120 0.28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소    계 477,760,650 72.5

②
운
영
비⌢
경
비⌣

여비(국내/국외) 0 0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교 육 훈 련 비 4,381,000 0.7
임 차 료 5,576,520 0.84

우 편 통 신 비 1,214,520 0.18
유 인 물 비 0 0
소 모 품 비 9,396,200 1.4

수 선 유 지 비 5,383,000 0.8
차 량 유 지 비 11,422,140 1.7
공공요금 및 제세 17,433,120 2.6

기 타 경 비 25,000,000 3.8
소    계 79,806,500 12.1

 ③ 사 업 비 101,432,000 15.4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지출원가 합계(Ⓐ=①+②+③) 658,999,150 100

수
입 
원
가

 ④ 입장료·이용료 398,962,130 74.6 -
 ⑤ 사용료 0 0 -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 사용

 ⑥ 기타수입 136,080,000 25.4 -

수입원가 합계(Ⓑ=④+⑤+⑥) 535,042,130 100 시(市) 보조금 제외

위탁비용(Ⓐ-Ⓑ)
※ 민간위탁비용 없음(시 보조금 포함 시 실질적 수입원가가 지출원가 초과)
※ 2024년도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보조금액: 79,000천원 (시비 재배정)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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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

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

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

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

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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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

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

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

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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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

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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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재가복지팀 행정8급 주민지(☏ 02-3423-5924)

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

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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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기초계산서

1. 인건비 (노무비)

  가. 기본급 

(단위 : 원)

운영인력 근무기간 기준단가

(월 임금)

ⓓ

소요금액

ⓔ=ⓒ×ⓓ직   종 담당과업
종사인원

ⓐ

개월수

ⓑ

누계

ⓒ=ⓐ×ⓑ

센터장

(2급 19호봉

~20호봉)

시설운영 및 업무 총괄

1 12 12 4,539,666 54,476,000

1) 인사 관리
2) 회계‧예결산 관리 등
3) 기능보강 및 시설관리

(소방안전관리자)
4) 운영위원회 진행 및 

관리 등

사회복지사

(1호봉~

2호봉)

이용자 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

1 12 12 2,206,667 26,480,0001) 대상자 및 프로그램 관리
2) 후원 자원봉사자 관리
3) 청구 및 이용료 관리

사회복지사

(1호봉)

이용자 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

1 12 12 2,198,000 26,376,0001) 대상자 및 프로그램 관리
2) 직원교육 관리
3) 홈페이지,홍보관리

사무원

(3호봉~

4호봉)

서무 관리

1 12 12 2,230,833 26,770,000
1) 수입 및 지출결의 관리
2) 서무 업무(시설비품

관리 등)
3) 급식 관리

주간

간호조무사

이용자 건강관리
1 12 12 2,127,000 25,524,000

1) 건강관리실 운영

선임

요양보호사

이용자 케어관리

1 12 12 2,127,000 25,524,000 1) 이용자 케어 
2) 5등급,인지지원등급 

프로그램 진행

요양보호사
이용자 케어관리

1 12 12 2,097,000 25,164,0001) 이용자 케어 
2) 송영차량 운행

요양보호사
이용자 케어관리

1 12 12 2,097,000 25,164,0001) 이용자 케어 
2) 송영차량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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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단가 및 합계 원단위 반올림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주ᆞ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 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운영인력 근무기간 기준단가

(월 임금)

ⓓ

소요금액

ⓔ=ⓒ×ⓓ직   종 담당과업
종사인원

ⓐ

개월수

ⓑ

누계

ⓒ=ⓐ×ⓑ

요양보호사

이용자 케어관리

1 12 12 2,097,000 25,164,0001) 이용자 케어

2) 송영차량 보조

조리사
조리실 관리

1 12 12 2,097,000 25,164,000
1) 조리업무

운전원

송영차량 관리

1 12 12 1,050,000 12,600,0001) 송영차량 운행

2) 시설물 관리

야간

간호조무사

야간이용자 건강관리

1 12 12 1,050,000 12,600,0001) 건강관리실 운영

2) 이용자 케어업무

야간

요양보호사

이용자 케어관리

1 12 12 1,200,000 14,400,0001) 이용자 케어 

2) 송영차량 운행

야간

요양보호사

이용자 케어관리

1 12 12 1,050,000 12,600,0001) 이용자 케어 

2) 송영차량 보조

계 - 14 - - - 338,006,000

운영인력

배지치준

- 행정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하여 내부기준 수립

- 기타직 : 최저임금 및 장기요양 장근근속 기준 적용하여 내부기준 수립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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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수당

   (1) 연장근무수당

(단위 : 원)

직   종 연장근무사유
근무인원

ⓐ

근무기간 기준단가

(시간당)

ⓔ

소요금액

ⓕ=ⓓ×ⓔ
시간(1일당)

ⓑ

근무일수

ⓒ

소계

ⓓ=ⓐ×ⓑ×ⓒ

사회복지사 토요근무 1 8 12 96 16,710 1,604,160
사회복지사 토요근무 1 8 10 80 16,710 1,336,800
간호조무사 토요근무 1 8 16 128 15,990 2,046,720
사무원 토요근무 1 8 12 96 16,875 1,620,000

요양보호사 토요근무 1 8 10 80 16,710 1,336,800
요양보호사 토요근무 1 8 24 192 15,780 3,029,760
요양보호사 토요근무 2 8 16 256 15,420 3,947,520
요양보호사 토요근무 1 8 10 80 16,035 1,282,800
간호조무사 연장근무 1 2.5 16 40 15,990 639,600
요양보호사 연장근무 1 2.5 16 40 15,420 616,800

계 - 11 - - - - 17,460,960

  * 기준단가 산출식 = 평균임금 ÷ 209시간 × 150% 

   (2) 야간근무수당 : 해당사항 없음

   (3) 휴일근무수당 : 해당사항 없음

   (4) 연차수당 : 해당사항 없음

            

   (5) 정액급식비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1인당)
소요금액

행정직 4명 12 130,000원×4명 ×12개월  130,000 6,240,000
기타직 6명 12 50,000원×6명 ×12개월 50,000 3,600,000
계 10명 - - - 9,84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내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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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명절휴가비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행정직 4명 2 기본급×60%×2회 - 13,429,800

기타직 10명 2 100,000원×10명 ×2회 100,000 2,000,000

계 14명 - - - 15,429,8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내부기준 

   (7) 가족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행정직 2명 12 90,000원×1명 ×12개월 
40,000원×1명 ×12개월 - 1,560,000

계 2명 - - - 1,56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8) 장기근속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요양보호사 4명
12

100,000×1명 ×12개월 
80,000×2명 ×12개월 
60,000×1명 ×12개월  

- 3,840,000

조리사 1명 60,000×1명 ×12개월  - 720,000
사무원 1명 60,000×1명 ×12개월 - 720,000

계 6명 - - - 5,280,000

  * 노인장기요양법 장기근속 수당 지급 기준 및 내부기준

   (9) 관리자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센터장 1명 12  200,000×1명 ×12개월 200,000 2,400,000

계 6명 - - - 2,40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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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선임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선임요양보호사 1명 12  150,000×1명 ×12개월 150,000 1,800,000

계 1명 - - - 1,80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11) 운전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요양보호사 2명 12  50,000×2명 ×12개월 50,000 1,200,000

계 2명 - - - 1,20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12) 프로그램 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주간간호조무사 1명 12  50,000×1명 ×12개월 50,000 600,000

계 1명 - - - 60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13) 업무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행정직 4명 12

 기관장 400,000원
 부장 200,000원
 과장 150,000원
 팀장 100.000원

 사회복지사 50,000원

- 6,600,000

계 4명 6,600,000

  * 법인 수당기준(업무수당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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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여금 : 해당사항 없음

  라. 퇴직충당금

(단위 : 원)

직   종 지급대상인원 월 기본노임 월 상여금
기준단가

(1인당)
소요금액

센터장 1 5,724,600 0 477,050 5,724,600

사회복지사 1 2,781,480 0 231,790 2,781,480

사회복지사 1 2,709,240 0 225,770 2,709,240

사무원 1 2,919,120 0 243,260 2,919,120

간호조무사 1 2,467,500 0 205,625 2,467,500

요양보호사 1 2,555,040 0 212,920 2,555,040

요양보호사 1 2,546,160 0 212,180 2,546,160

요양보호사 1 2,459,520 0 204,960 2,459,520

요양보호사 1 2,388,120 0 199,010 2,388,120

조리사 1 2,223,720 0 185,310 2,223,720

운전원 1 1,066,680 0 88,890 1,066,680

간호조무사 1 1,066,680 0 88,890 1,066,680

요양보호사 1 1,066,680 0 88,890 1,066,680

요양보호사 1 1,373,520 0 114,460 1,373,520

계 14 - - - 33,348,060

  * 월 기본노임 원 단위 60원 절사 (간호조무사 월 기본노임 건 적용)

  마. 사회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산출기준 ⓐ
공시요율 ⓑ

(사업주부담, 2025년 기준)

금 액

ⓒ=ⓐ×ⓑ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본급+제수당+급여성임금)

400,176,760

3.545% 14,186,260

국민연금보험료 4.5% 18,007,950

산재보험료 0.8% 3,201,410

고용보험료 1.75% 7,003,090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2.95% 1,837,120

계 - 44,23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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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비(경비)

  가. 여  비 : 해당사항 없음

  나. 교육훈련비

(단위 : 원)

구  분

(교육명칭)
교육목적

횟수

ⓐ

인원

ⓑ

교육여비(1회당) 소요금액

ⓓ=ⓐ×ⓑ×ⓒ산출식 단가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보수교육 1 1 65,000원×1명=65,000 65,000 65,00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보수교육 1 2 30,000원×1명=30,000 30,000 60,00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보수교육 1 2 28,000원×1명=28,000 28,000 56,000

외부교육 역량강화 교육 1 14 300,000원×1명=300,000 300,000 4,200,000

계 - 4 19 - - 4,381,000

  다. 임차료 

(단위 : 원)

임차대상 임차목적
임차횟수

ⓐ

기준단가

   (1회당) ⓑ

소요금액

ⓒ=ⓐ×ⓑ

센터 무인경비 등 보안관리 12 215,000 2,580,000

복합기 

관리(2대-대1,소1)
업무용 12 200,000 2,400,000

정수기 관리(3대) 음용수 12 49,710 596,520

계 - - - 5,576,520

  라. 우편 통신비 

   (1) 우편료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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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통신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목적
사용수량 기준단가

(1건당)
소요금액

통/월 월수 소계

전화요금
이용자 및 보호자 

상담
1 12 5,720 5,720 68,640

팩스요금 공문 수·송신 1 12 5,990 5,990 71,880

인터넷 사용
이용자 파일 작성 및 

각종 행정 작업
1 12 89,500 89,500 1,074,000

계 3 36 101,210 101,210 1,214,520

* 2025년 평균 기준

  마. 유인물비 : 해당없음

  바. 소모품비(피복비 등)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가 격

조사1 조사2 조사3 최저단가 금 액

종량제봉투

10L 장 15 - - - 14,000 210,000

3L 장 15 - - - 3,000 45,000

75L 장 15 - - - 20,000 300,000

A4용지 75g BOX 28 - - - 24,900 697,200

점보롤 - BOX 16 - - - 89,000 1,424,000

사무용품 외 - 건 25 - - - 148,800 3,720,000

주방용품 외 - 건 12 - - - 250,000 3,000,000

계 - - 126 - - - 549,700 9,39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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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타 경비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산 출 내 역

기본단가

ⓑ

금 액

ⓒ=ⓐ×ⓑ
관련근거

산출식
수량

ⓐ

수선유지비

소방안전점검
275,000원×1회

= 275,000
1 275,000 275,000

연 1회

승강기 안전검사
225,940원×1회

= 225,940
1 225,940 225,940

소프트웨어 구입

한컴오피스 

30,690원×1개

= 30,690원

V3프로그램

24,200원×1개

= 24,200

6 54,890 329,340

승강기 유지관리
120,000원×1회

= 120,000
12 120,000 1,440,000 월 1회

기관 운영 유지비

(시설장비물품 등)

778,180원×1회

= 778,180
4 778,180 3,112,720 분기 1회

소 계 - - - 5,383,000 -

차량유지비

유류대

모닝
25,800원×1개월

= 25,800
12 25,800 309,600

월 1회스타렉스
531,600원×1개월

= 531,600
12 531,600 6,379,200

스타리아
252,600원×1개월

= 252,600
12 252,600 3,031,200

관리비

모닝

자동차 검사 

132,000원×1회

= 132,000
1 132,000 132,000 연 1회

스타렉스

자동차 검사 외

81,600원×1회

= 81,600
11 81,600 897,600

상시
스타리아

자동차 검사 외

224,180원×1회

= 224,180
3 224,180 672,540

소 계 - - - 11,422,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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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475,200원×1회

= 475,200
12 475,200 5,702,400

월 1회케이블수신료
33,050원×1회

= 33,050
12 33,050 396,600

도시가스연료비
309,180원×1회

= 309,180
12 309,180 3,710,160

상하수도료
302,060원×1회

= 302,060
6 302,060 1,812,360 2달에 1회

재가협회비
180,000원×1회

= 180,000
4 180,000 720,000 분기 1회

기타

공과

잡비

정화조 청소
90,840원×1회

= 90,840
1 90,840 90,840

연 1회

자동차세
59,120원×1회

= 59,120
3 59,120 177,360

화재보험
73,400원×1회

= 73,400
1 73,400 73,400

연 1회

가스보험
20,000원×1회

= 20,000
1 20,000 20,000

자동차보험
950,000원×1

= 950,000
3 950,000 2,850,000

배상책임보험
1,800,000원×1회

= 1,800,000
1 1,800,000 1,800,000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20,000원×1회

= 20,000
1 20,000 20,000

신원보증보험
30,000원×1회

= 30,000
2 30,000 60,000

소 계 - - - 17,433,120 -

기 타 

(기타운영비)

직원연수 외

(피복,회의,복리후생등)
- - - 25,000,000

소 계 - - - 25,000,000 -

합  계 - - - 59,238,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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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금액
비고

(관련근거 등)

프로그램

사업비

인지프로그램 

강사료

책놀이

50,000원×1명×4회×12개월=2,400,000

음악치료 및 미술치료

60,000원×2명×4회×12개월=5,760,000

치료레크레이션

45,000원×1명×4회×12개월=2,160,000

10,320,000

2025년 평균 

반영

인지프로그램 

재료비

미술치료

50,000원×1회×12개월=600,000

종이접기

3,000원×28명×4회×12개월=4,032,000

4,632,000

신체프로그램 신체물품 200,000원×4분기=800,000 800,000

특별활동사업비

사회적응나들이

1,200,000원×1회=1,200,000
1,200,000

명절행사 및 어버이날행사, 

생신잔치등

500,000원×5회=2,500,000

2,500,000

특화사업비

연말행사 및 

치유프로그램,원예활동등

700,000원×4건=2,800,000

2,800,000

지역복지사업비

자원봉사관리비

100,000원×4회=400,000

홍보사업비

1,500,000원×1회=1,500,000

1,900,000

가족지원사업비
가족간담회 및 자조모임

300,000원×2회=600,000
600,000

상반기/하반기 

2회

소 계 24,152,000 24,152,000 -

기 타 

부식대금 4,500원×17,040회=76,680,000 76,680,000

2025년 평균 

반영의료비
의약품 구입 외

50,000원×4회=200,000
200,000

위생용품
위생용품

100,000원×4회=400,000
400,000

소 계 77,280,000 77,280,000 -

합  계 101,432,000 101,4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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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료

(단위 : 원)

항목 단가
수량

(월 인원)

기간

(월)
수입액 비고

장기요양

급여수입
등급기준

평일28

야간19

토요15

12 340,364,400
현원 30명이나 

결석으로 인한 

평균 28명 적용
본인부담금수입 등급기준

평일28

야간19

토요15

12 58,597,730

계 - - - 398,962,130 -

5. 사용료 – 해당사항 없음(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 사용)

6. 기타수입 

(단위: 원)

항목 단가
수량

(월 인원)
기간
(월)

수입액 비고

식재료비 (중식)  4,500 28 4,500원×28명×20일×12개월 30,240,000

현원 

30명이나 

결석으로 

인한 평균 

28명 적용

식재료비(석식)  4,500 19 4,500원×19명×20일×12개월 20,520,000

식재료비(간식)  1,000 28 1,000원 ×2회×28명×20일×12개월 13,440,000

토요 

식재료비(중식*간식)
 6,500 15 6,500원×15명×4주×12개월 4,680,000

가산금

(프로그램)
 700,000 - 700,000원×12개월 8,400,000 평균적용

가산금

(인력가산)
4,000,000 - 4,000,000원×12개월 48,000,000 평균적용

잡수입(직원*기타인력)

(직원식재료비 수입)
 4,500 10 4,500원×10명×20일×12개월 10,800,000

휴가 등 

평균 일수 

적용

계 - - - 136,080,000 -


